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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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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처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농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농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농정사업추진체계 및 농정사무배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정분야에서의 정부간관계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농정의 

기획 및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 등에서 지방정부를 강력히 통제하는 대리인모형에 머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

다. 농촌의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의 실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협력적 농정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농정사업추진체계와 프로세스를 개선이 요구되는 바,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입안 및 계획단계에서의 지방정부

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을 통합하여 지방농정청(가칭)을 설치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체 농정을 기획･시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체 농정 역량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창설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농정전문가 집단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괄보조금제

를 확대하여 농정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에 대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정사무를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배분하여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사무를 

재정, 인력 및 권한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순으로 우선 배분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 견지에서 통일성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만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정부간관계, 농정사업추진체계, 농정사무배분, 지방농정, 지방정부, 포괄보조금 

Ⅰ. 서론

인간 삶의 3  과제인 의식주 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먹거리를 창출하는 농업은 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천하지 본”으로 시하여 왔으며, 농 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삶을 할 

수 있는 평화로운 터 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고향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 이 논문은 2014년 경성 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지

방농정 활성화를 한 앙정부의 역할분담  거버 스 구축 방안 연구”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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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 은 격한 내외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농업은 칠 , EU, 미국 

등과의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 와 기후환경변화  생물다양성 약 등 각종 

국제 약의 이행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각종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더 이상 안정 인 

소득창출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 층이 떠난 농 은 인구의 고령화가 속히 진

행되고 있으며, 결혼 연령층 여성들의 농 기피 상으로 인해 다문화 가구 수의 비 이 늘고 있

다. 농 을 둘러싼 이러한 내외  환경변화로 인하여 농 의 활력증진과 함께 새롭게 두되

는 서비스 수요에 처하기 한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과 농 의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 인 상으로 OECD 

가입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통 인 농정체제를 거버 스 

체제로 바꾸어 농 과 농업 부흥을 꾀하고 있다. 서구의 이러한 응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앙정부 주도의 통  농정방식을 앙과 지방정부 간에는 물론 정부-공공부문-농민-소비자들 

간에도 등한 계 하에서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해 상호 력 으로 농정을 꾸려 나가는 새로

운 농정방식인 거버 스 체제로의 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해 농어업회

의소가 시범 설치되어 운 되는 등 지방농정 활성화를 한 정책실험이 실시되고 있다. 

농정체제의 신을 통한 농  부흥을 해서 우선 으로 필요한 것이  농정체제에 한 정

확한 진단이다. 지방농정에 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실 가능한 안들을 발굴하여 이들 

 최선의 안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간 계의 에서 우리나라의 농정을 둘러싼 앙정

부와 지방정부 간의 계를 진단해 보고, 그 결과에 기 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자 한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계를 보는 

새로운 으로 정착되고 있는 정부 계의 의의와 동향  정부간 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앙과 지방간의 기능  사무배분에 해 이론 으로 살펴 본 후, 2013년 재 농정추진

체계와 기능  사무배분 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 하여 농정의 효율  추진을 한 

앙과 지방 간의 계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정부간 계와 기능  사무배분 

1. 정부간 계

1) 정부간 계의 개념

“정부간 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s)”는 1930년 에 미국에서 상용되기 시작한 용

어로 1970년  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연방국가에서 연방주의(federalism)에 상응하는 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 인 계형성을 해 본격 으로 연구되기 시작하 다. 체로 정부간 계는 

국가 내 모든 형태의 정부단 나 수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활동의 총체로 정의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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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우리나라에 용시켜 보면 앙정부- 역지방정부-기 지방정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

책  상호 계와 총체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심익섭, 2010:9).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계에 을 두는 연방제와는 달리 정부간 계는 연방과 주 계는 

물론 주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계를 모두 포함하는 보다 포 성을 띤 개념이고, 

연방제가 정부 간의 공식  계와 공식 인 권한배분 등을 강조하는 정태 인 개념인데 비하여 

정부간 계는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요소, 즉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시하는 개념이

다. 한 정부간 계는 각 정부 구성원들 간의 공식 인 계는 물론 비공식 인 과 정보 교환행  

등에 한 심을 기울일 것을 함축하고 있으며, 법률  계를 넘어서 정책문제와 정책과정, 그리고 

정부 간에 형성된 계의 정치경제  성격과 배경 등을 시한다는 특징이 있다(조창 ,2005:86-87).

2) 정부간 계의 모형

정부간 계에 한 모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념모형으로는 리인모형(agent model)과 

동반자모형(partnership model), 그리고 제3의 모형으로 상호의존모형(inter-dependence model)이 있다.

리인모형은 지방정부를 앙정부의 리인으로 보고 앙정부는 국가정책의 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재정이나 인사의 운 과정 등에서 지방정부의 통제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의 

지방정부의 자원이나 능력은 미미한 수 에 그쳐 자율성과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앙정부

에 의존하게 된다. 리인모형의 특징은 첫째, 앙정부의 료들이 주요한 정책의제를 설정하

고 결정하며, 둘째, 앙부처는 사업을 지방정부의 련 하부단  조직까지 순차 으로 임하

여 집행하며, 지방정부는 상 정부의 명령, 지시, 임에 순종하며, 넷째, 지방정부의 운 은 

앙부처의 기술 ･재정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이달곤, 2004:336-337).

동반자모형은 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력 이고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는 

계로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의지를 양자 간의 계를 규정하는 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모형

이다. 이 모형에서는 앙정부의 법 인 통제나 강제, 법률로 규정되지 않는 자문, 지침, 재정유

인, 평가 등에 한 수용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보고 있으며, 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극 인 참여를 당연시 한다. 한 앙과 지방과의 계에서 수

평  계를 시하고, 지역개발, 환경, 복지 등 국가의 주요 정책분야에서의 정책과정에 지방의 

정치행 자들이 상호 경쟁하고 있다고 보는 정치경쟁모형을 시한다(이달곤, 2004:338-339). 

상호의존모형은 리인모형이 지나치게 제도  에 집착하는 반면에 동반자모형은 실 인 

정부 간의 불균형 이고 수직 인 계를 외면하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를 상호호혜 인 계의 연결망(networks of reciprocal relationship)

이라는 에서 보며, 상호간에 향력을 주고받는 동태  과정에 주목한다. 이 모형에서 말하는 

앙과 지방간의 상호의존 인 양상은 법  권한, 재정  지원, 정보와 문성, 시민의 동의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며, 이들 요소들끼리도 서로 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교환 계를 맺게 된다. 

한 앙과 지방간의 갈등과 상과정은 일종의 게임으로 보며, 통제, 설득과 상의(persuasion and 

consulting), 견제와 거 (check and dissuasion) 등의 략이 사용될 수 있다(이달곤, 2004: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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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간 계의 최근 경향 

 종래 단일국가에서는 앙과 지방과의 계를 국가와 지방과의 계 혹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 개념에서 보고, 지방을 독립된 삼권 기능을 행사하는 정부 주체로 보기보다는 

앙정부의 지방행정기구로 보아 왔다. 그러나 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의 정부로 보고, 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계도 각 수

의 정부가 등한 계에서 상호 력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정부간 계의 모형 한 지방정부를 앙정부의 하부기구로 보는 리인모형보다는 상호 호

혜  계 속에서 상과 설득 등을 통해 상호 향을 교환하는 상호의존모형이나 앙정부와 지

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로 보고 상호 동등한 계 하에서의 력 계를 강조하는 동반자모형으

로 환되고 있다(김병 , 2011:111-114; 심익섭, 2010, 27-28; 조문부, 1997: 75-81). 

 기능 으로 리인모형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간 계가 짧은 시간 내에 동반자 계

로 환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며, 각 수 별 정부 간의 상호 력 인 의존 계로의 변환

을 모색하는 것이 실 인 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간 계가 실질 인 상호의존모

형으로 환되기 해서는 기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앙정부로 올라가는 상승형의 계를 

시해야 하고, 앙정부 주도의 통제형 혹은 치형이 아닌 상호교류형으로 바 어 방  의사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의 기조는 통제가 아닌 조정으로 바 어야 한다. 상호의존 인 정

부간 계의 확립을 해서는 자원과 능력을 갖춘 종합 이고 자율 인 지방정부의 확립을 통한 

정부 간 등한 계의 확 가 요구되며, 이를 해 사무배분의 조정과 한 권한배분이 이루

어져야 하며 세원 배분과 재원조달 방식에 한 반 인 조정이 요구된다. 

2.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사무배분

1) 기능  사무배분의 기본 이념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는 각각의 기능과 사명에 따라 분담되어 상호 력 하에 수행

될 때 보다 능률 이고 합리 으로 수행되게 되며, 국가는 국 ･통일  입장에서 사무를 수행

하고, 역자치단체는 국가와 기 자치단체간의 간자  사무를 수행하고, 시･군･자치구 등 기

자치단체는 주민에 직결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방자치제하의 합리 인 기능  사무배분

은 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계를 정부간 계의 에 입각하여 상호 립 이고 수직 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력 이고 유기 인 것으로 간주할 때 가능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원칙으로는 일본과 랑스에서 제시된 것들이 모델로 사용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직후에 샤 권고안에 제시되어 재까지 지켜지고 있는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①행정책임명확화의 원칙, ②능률성의 원칙, ③지방자치존 의 원칙, ④기

정부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랑스 미테랑 정권하인 1983년에 제정된 기능배분에 한 법률

에서는 ①기 자치단체 간의 감독 지의 원칙, ②총체  이양의 원칙, ③단일자치단체에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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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계층별 문화의 원칙, ④경비의 완 보상의 원칙, ⑤ 진  이양의 원칙 등이 제시

되고 있다(김병 , 2011:370, 조창 , 2005:94).

우리나라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한 특별법 제9조는 행정의 종합성･자율성 원칙

(제9조 1항), 기 자치단체 우선주의(제9조 2항), 포  배분의 원칙(제9조 3항), 민간부분의 자

율성 존   국가 여의 최소화(제9조 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법상의 앙정부, 역정부, 기 정부의 사무 

앙정부는 국가의 존립이나 국 인 이해 계를 가진 사무, 는 국  통일성, 역성, 

문성 등을 요하는 정책  사무를 직  장하거나 임하여 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앙정부의 사무로서 ①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물가정책, 

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국 으로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

물  양곡의 수 조 과 수출입 등 국  규모의 사무, ④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

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국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근로기 , 측량단  등 국 으로 기 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⑥우편, 철도 등 국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시험･연구, 항공 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 7가지를 시하고 있다. 

역시와 도 등 역정부는 지방도로의 건설  지방 하천의 리 등 2개 이상의 기 정부 행

정구역에 걸치는 역  사무를 처리하는 역행정기능, 기 정부만의 능력으로서는 히 처

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 는 자치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비경제 ･비능률 이거

나, 행정의 질을 하시킬 우려가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보완･ 행기능을 담당한다. 한 기 정

부 상호간의 소통, 정책  상충을 해소, 행･재정상의 불균형을 시정 등을 행하고, 앙정부의 명

령과 지시의 이첩, 기 정부로부터의 보고의 수  앙정부로의 보고 등을 담당하는 연락･조

정기능, 기 정부에 해 상 자의 치에서 감독하고 지도하는 감독･지도 기능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에서는 역정부의 사무로서 ①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자

치구에 미치는 역  사무, ② 시･도 단 로 동일한 기 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 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국가와 시･군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시･군  자치구가 독자 으로 처리하기에 부 당한 사

무, ⑥2개 이상의 시･군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을 설치하고 리하는 사무 등을 시하고 있다. 재 역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별 비 은 지

도･감독기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연락･조정기능, 보완･ 행기능, 역행정기능 순으로 되어 

있으나 역정부가 그 본질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보완･ 행기능, 역행정기능 등을 강

화시켜 나가야 한다(오재일, 1997:254-258). 

시･군･자치구 등의 기 정부는 고유사무, 단체 임사무, 기 임사무를 담당한다. 고유사무는 

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주 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9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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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리 등에 한 사무 11종, ②주민의 복지증진에 한 사무 10종, 

③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한 사무 14종, ④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리에 

한 사무 15종, ⑤교육･체육･문화･ 술의 진흥에 한 사무 5종, ⑥지역민방   지방소방에 

한 사무 2종 등을 기 정부의 사무로 시하고 있다. 단체 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서 자치단체의 자기책임 아래 자주 으로 처리 가능하고 임청은 소극 ･교정  

감독을 행사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조사 등 개입이 가능하며, 그 로는 조세 등 공과  징수사무, 

도시공원 용 허가에 한 사무, 국민건강보험사무 등이 속한다. 기 임사무란 법률에 의해 

국가 는 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된 사무를 말하며, 이는 자치단체가 국가의 하 기

으로서의 지 에서 행하는 행 로 볼 수 있고, 임청의 방 ･교정 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방의회는 이러한 사무의 수행에 여할 수 없으며, 그 로는 병사, 선거, 주민등록, 경찰, 지 , 

통계, 경제정책, 각종 인허가 사무, 인구조사 사무 등이 있다. 

3) 지방정부에 한 앙정부의 통제

지방정부의 업무에 한 앙정부의 감독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무

에 해 일차 인 업무 수행권을 갖고 자기 책임 하에 업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독권을 가진다. 감독자로서의 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행 로 인하여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통제자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부족

한 경우에 이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력자로서의 

지 에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과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감독수단은 비구속 인 수단으로는 

조언과 지원이 있고, 구속 인 수단으로는 감사, 시정명령, 취소, 재의요구, 제소, 직무 행자의 

선임, 분쟁 조정, 승인의 유보 등이 있다. 시정명령이나 취소, 정지는 주로 집행기 의 법한 행

에 한 감독수단이고, 재의요구나 제소는 지방의회의 법한 의결에 한 감독수단이며, 

법한 부작 에 한 감독수단은 이행명령, 집행이 있다.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앙정부로부터 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하여 1차로 시･도지

사의, 2차로 주무장 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국가 임사무에 해서 사후  합법  감독뿐 아니라 

사 , 합목  감독까지 받는다. 명령이나 처분이 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임사무나 시･도 임사무의 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하여는 주무부장 이, 시･군  자치구에 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 한 주무부장 이나 시･도지사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70조 2항), 

안 행정부장 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제171조 1항). 앙정부가 시･군･자치구에 임한 단체 임사무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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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앙정부는 사후에 합법성, 합목 성 감독을 행할 수 있으며, 앙행정기 의 장이나 시･도지사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하여 조언 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66조 1항),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지방자

치법 제166조 2항). 시･군･자치구의 고유사무에 해서도 앙정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조언･권

고･지도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의 경비는 시･군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를 앙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경우도 있다(지방자치법 제166조,1,2항). 

3. 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 발 방향 

강력한 앙집권의 통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정치･행정 메커니즘은 지방자치단체를 앙정부의 

하 기 으로 보고 강력한 하향  감독구조를 형성하여 앙정부가 역과 기 를, 역정부가 

기  정부를 강력히 통제하여 왔으며, 수직 인 의식구조가 만연되어 있다.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앙집권 인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 임사무의 비 이 상당히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자체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체 임사무나 고유사무의 비 이 

높지 않다. 한 하향식 사무배분이 이루어져 앙정부의 사무를 우선 확정 후에 그 나머지를 자치단체

의 사무로 배정하는 실정이며, 자치단체 간에도 역시･도 사무를 먼  배정 후 최종 으로 시･군･자치

구의 사무를 배정하고, 앙정부는 기 임사무뿐만 아니라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서도 

상당히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감사원 한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날 서구 선진국가들에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를 권력 , 상하 감독  입장에

서 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상호 등하고 력 인 계를 강조하는 정부간 계의 입장에서 본

다. 정부간 계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동일한 목 을 추구하는 별개

의 권력 주체로 볼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자치단체와 기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에서 상 권력단 는 체로서의 통합을 이루고 체의 이익 구 을 해 하  권력단 의 

업무수행에 여할 수 있으나 하 권력단 는 독립된 권력주체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

야 하고, 상 권력단 의 의사결정에 하 권력단 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로컬 거버 스

(Local Governance)나 근린정부(Neighborhood Government)에서 강조하는 주민 심의 정치행정

이 구 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내  자기 통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통치능력을 배양 국가 체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 되어야 한다. 

- 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은 사무배분의 문제라기보다는 권한배분의 문제로 다루

어져야 한다. 

- 앙정부는 핵심 국가 정책사업만 장하고 나머지 권한과 기능을 재원과 함께 과감히 지방

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 지방세 확충 등 지방조세 기반을 확 하고 과세자주권을 제고하며 동시에 교부세나 공동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극 개선하여 지방정부의 통치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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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의 시각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 에 따라 지역 발 사업의 

선정과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Ⅲ. 농정분야에서의 앙과 지방간의 계 분석 

본 연구는 농정분야에서의 앙과 지방간의 계를 분석하기 해서 2013년 재 농정사업추진체계와 

농정사무배분의 황을 분석하 다. 구체 으로 2013년 재의 농축산사업 표  로세스를 분석하여 

농정사업의 입안에서 리단계에서의 앙과 지방의 역할을 살펴보았으며, 권한 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재원별 집행체계를 분석하여 농정사업추진과 에서의 앙과 지방의 역할을 분석하 다. 농정사

업추진에 있어서의 앙 의존도  자율성 정도를 알아 보기 해 역자치단체로는 경상남도와 

제주도, 기 자치단체로는 경상남도 거창군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구성비를 분석하 다. 

1. 농정사업추진 체계 분석

1) 사업추진 로세스 분석

우리나라의 농정은 앙과 지방의 기능이 명확치 않은 통합형을 취하고 있으며, 보조 과 융

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방의 요구를 수용하여 앙이 기획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체계를 이

루고 있다. 우리나라 농정사업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 단계(정책입안단계), 계획단

계(정책결정단계), 추진단계(집행단계), 리단계(평가  환류단계) 등 4단계로 거쳐 입안･시행

되고 있으며, 앙정부는  단계에 걸쳐 여하게 되며, 지방정부는 주로 추진단계(집행단계)와 

리단계(평가  환류단계)에 여하게 된다. 

당해 연도의 사업은 년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  하에 수요조사를 실시하

며,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취합하여 6월에 기획재정부에 산을 요구하며, 년도 12월에 산이 확정되어 통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확정된 산을 기 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산하기 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당해 연도 2월에 사업 상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나 산하기

이, 지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당해 연도 4월까지 사업 상자는 

실제 사업시행을 한 세부계획을 수립･보고하여 주 기 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사업을 12월까지 

시행하게 되며, 주 기 은 산을 분기별로 배정하게 된다. 당해 연도 10월에 사업 주 기 은 

이행 검을 실시한 후 12월에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3월에 사업에 한 반 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선정과 산편성 자료로 활용한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앙은 지방이 시행하는 사업의 세부사항까지 간섭하는 행정통제를 실시하며 

앙부서가 사업 상, 사업내용, 지원방식 등에 해 세세한 지침을 시달하고, 사업계획 승인과 

집행과정의 감독과 집행결과의 평가에까지 다양한 형태의 통제를 가하게 된다(신희권, 2010).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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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지방의 재량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주 하게 되는 원 농산물 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앙정부가 지원의 구체  내용을 정함은 물론 사업 상자를 농업 동조합,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학교 식시범사업자  사업지침서의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부지 등이 확보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자로 특정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으로 

국고보조와 융자비율, 지방비 보조비율, 자부담 비율 등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림 1> 농림축산사업 표  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
단계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
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
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
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
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출처: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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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별 집행체계 분석

<그림 2>는 농업･농  정책 추진체계를 나타내고, <그림 3>은 재원별 농림축산사업 추진 체계를 

나타내는데, 농림축산사업은 크게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 어진다.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을 교부하여 집행하거나 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 을 통해 집행하

며, 농 은 자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 축산발 기 , 농산물가격안정기 , 소득보

직 지불 등 정부지원자 은 사업 상자, 자  규모 등이 확정되어 내려오고 농 이 자 창구 역할

을 담당하지만, 일부 보조사업은 사업자가 농 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고 농 계통 조직을 통해 

보조 이 교부되기도 한다. 융자사업의 경우는 사업자는 사업자 리기 (농특회계: 농업정책자

리단, 농지 리기 : 한국농어 공사, 농안기   FTA기 : 농수산물유통공사) 는 지자체에 

의해 선정되며, 농업정책 융 출취 기 (농 앙회  융기 )을 통해 출된다. 

이와 같이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의 추진체계가 다르고 보조사업과 상호 연계되어 있지 못한 

층구조를 띠고 있으며, 정책자 이 다양한 방법  차로 정책자 이 투입되기 때문에 농림

축산사업의 모 악과 체계  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2> 농업 ･ 농  정책 추진체계

 출처: 2013년 5월 11일자 국민공감위원회 회의자료

이에 따라 지방농정의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만을 리할 수 있어 

해당지역에서 실시되는 농림축산사업의 체를 악하기 어려우며, 동일한 사업자에게 국고보조

과 융자가 복지원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하고 지방농정의 효율  추진을 해서는 

이러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의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다. 

<그림 3> 재원별 농림축산사업 추진체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역자치단체인 시･도는 앙정부

사업, 자체사업, 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등에 재원을 투융자하며, 기 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앙정부사업과 역자치단체사업을 시행하는 데 재원을 투융자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농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고지원

을 확보하는 것이며, 자체기획을 통해 자기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시행하기보다는 국고보

조 의 지원조건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따라서 농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제약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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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원별 농림사업 추진 체계

      출처: 2013년 5월 11일자 국민공감위원회 회의자료

<표 1>에 제시된 2013년도 경상남도 농림축산사업의 실시 황에서 알 수 있듯이 경상남도는 

242개의 농림축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97개의 국가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율로는 

약 40%에 이른다. 그러나 사업 액을 기 으로 보면 경상남도의 농정사업이 국조보조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총사업액의 거의 80%가 국고보조 이며, 자체사업의 비 은 20%를 약간 

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 농림축산사업의 거의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을 임 받아 실시

하는 형태임을 보여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3년도 농림축산사

업의 총 수는 400개로 이  국고보조사업의 개수는 30개로 7.5%에 그치는 반면 자체사업의 개수는 

370개로 92.5%에 달하는데 이는 타 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사업 액을 기 으

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정사업이 국조보조에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데, 총사업액의 

36.5%가 국고보조 이며, 자체사업의 비 은 63.95%에 이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사업 

비율이 상 으로 높은 이유는 타 역자치단체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사업에 투자하

는 산의 비 이 상 으로 높고 기 지방자치단체 없이 단층제 형태로 운 되는 이 반 된 

결과로 보여 지나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국가의 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부분 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정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 다. 

<표 1> 2013년도 경상남도 농정국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황 

(금액단위: 백만원) 

국고보조사업
 개수(비율)

국고보조사업 
 금액(비율)

자체사업 
개수(비율)

자체사업
금액(비율)

농업정책과 32(58.09) 202,754(97.04) 15(31.91)  6,192(2.96)

친환경농업과 25(33.33) 154,423(77.53) 50(66.67) 44,762(22.47)

농산물유통과  7(15.22)  11,012(17.65) 39(84.78) 51,373(82.35)

축산과 33(44.59)  49,495(94.00) 41(55.41)  3,162(6.00)

합 계 97(40.08) 417,867(79.84) 145(59.92) 105,48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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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3년도 제주도청 농축산식품국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황 

(금액단위: 백만원)

국고보조사업
개수(비율)

국고보조사업 
금액(비율)

자체사업 
개수(비율)

자체사업
금액(비율)

식품산업과 15(7.50) 20,316(36.05) 185(92.50) 36,040(63.95)

친환경농정과 3(7.32) 1,118(6.85) 38(92.68) 15,203(93.15)

식품산업과 4(9.76) 2,616(3.15) 37(90.24) 5,681(68.47)

감귤특작과 2(6.67) 12,773(65.97) 28(93.33) 6,588(34.03)

축정과 6(6.81) 3,809(30.78) 82(93.18) 8,566(69.22)

합 계 30(7.50) 40,632(36.05) 370(92.50) 72,078(63.95)

 

한편 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한 기 자치단체의 경우는 농림축산사업의 보조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2013년도 농림축

산사업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3.65%에 그치고 있고, 국비와 도비는 각각 52.76%, 

13.60%를 각각 차지하며, 둘을 합한 보조 의 비율이 총 사업 액의 62.35%에 이르고 있다. 이

러한 상은 타 기 자치단체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정의 최일선인 시･군･구에

서는 앙부서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리하는 데 인력과 시간을 쏟고 있는 실정이며, 스스

로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사업을 구상하고 실 할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신희권, 

2010:168-169).

<표 3> 2013년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사업 황

 (금액단위: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계

농축산과 3,176(47.05) 881(13.05) 2,693(39.90) 6,750(100)

농업소득과 10,088(56.42) 2,321(12.98) 5,470(30.59) 17,880(100)

농촌활력과 726(38.45) 403(21.35) 759(40.20) 1,888(100)

합 계 13,990(52.76) 3,605(13.60) 8,922(33.65) 26,562(100)
 

2. 농정사무배분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안내서에 제시된 시행 인 농림축산사업에 기 하여 

앙과 지방간의 농림축산사업의 사부배분 황을 분석하 다. 2013년 재 앙정부에서 시행 

인 농림축산사업은 97개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97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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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포함). 이  국가가 직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7개(7.22%), 융자사업 29개(27.84%), 

보조사업 52개(53.61%), 보조와 융자가 동시에 제공되는 사업 9개(9.28%), 비 산사업 1개(1.04%)

로 구성되어 있다.

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나 산하기 : 한국농어 공사,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농

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가 주 하는 사업이 24개(24.74%), 역이나 기 지방자

치단체가 주 하는 사업이 51개(52.58%),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 하는 사업이 

9개(9.28%), 농 앙회 5개(5.15%), 기타 8개(8.25%)로 구성되어 있다. 산이 액 국고로 지

원되는 사업은 24개(24.74%)에 달하고, 70% 이상에서 100%미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14개

(14.43%), 50%이상 70% 미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15개(15.46%), 50% 미만으로 지원되는 사업

이 54개(55.67%)로 구성되어 있다.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조는 국  규모의 사무나 국 인 기 을 통일하

고 조정하는 사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 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

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앙정부의 사무로 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고 지역에서 보다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사

업( 지 합성이 큰 사무)은 지방사무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  외에 국고보조

(융자포함)의 비율, 국  규모나 국 인 기 의 통일  용을 의미하는 국성을 그 정도에 

따라 강함 3, 간 2, 약함 1, 사업의 지역  특수성(혹은 지 합성) 반 정도를 나타내는 특수

성을 그 정도에 따라 강함 3, 간 2, 약함 1로 구분하여 2013년도 농림축산사업 97개의 사무 구

분을 시도하 다. 

앙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는 국고보조 은 그 비율이 높을수록 앙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70% 이상은 앙사무  성격이 가장 강하고, 40%에서 70% 미만은 간 

정도, 40% 미만은 앙사무  성격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성이 강하고, 특수성이 약하며, 국고보조 의 비율이 높을수록 앙사무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으며, 국고보조  비율이 낮더라도 국성이 강한 사업은 앙사무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 들을 사용하며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97개를 재분류해 본 결과 <표 4>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지방사무  성격이 강하나 앙이 주 하고 있는 사무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비롯하여 5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앙사무  성격이 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 하고 있는 사업의 수는 <표 5>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총 28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을 기 으로 앙사

무로 분류되어야 할 사업이 지방사무로 분류된 경우가 36개, 지방사무로 분류되어야 할 사무를 

앙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7개로 지 한 김수석 외 2인(2010)의 연구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

으나, 재 앙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사업들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 지원액수가 일정치 않고 범 가 주어진 경우는 평균값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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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무배분구조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앙사무의 집행에 많은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여유가 거의 없을 것으로 단된다. 

한 지방정부는 자체 실정에 맞는 장기 인 농정계획을 통해 발 을 모색하기 보다는 앙정부

에서 임된 사업의 시행에 치 하는 결과를 래할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정추진체계 개편과 더불어 합리 인 사무재분을 통해 앙사무  성격을 

띠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 을 통해 직  시행하거나, 그것이 실 으로 어렵다면 

앙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앙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지자체들이 자체농정을 실

할 수 있는 여력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지방사무  성격이 강하나 앙이 주 하고 있는 사무

사업명
국고보조/
융자(%)

전국성 특수성 비 고(판단근거)

1 농산물규격출하사업 20-50 2 3
현지적합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국고보조비율 낮음

2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50 2 3
국고보조비율은 중간정도이나 

현지적합성 강하게 요구됨

3 산지유통화활성화사업 80 2 3
국고보조비율은 높으나 

현지적합성 강하게 요구됨

4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30 1 3
특정지역사업이고 
국고보조비율 낮음 

5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70 1 3
국고보조비율은 높으나 

현지적합성이 강하게 요구됨 

<표 5> 앙사무  성격이 강하나 지방이 주 하고 있는 사무

사업명
국고보조/
융자(%)

전국성 특수성 비 고(판단근거)

1 배수개선사업 100 3 1
전국적 사무이고 전액 

국고지원사업임

2 방조제개보수사업 70 2 2
전국성과 특수성은 중간정도이나 

국고지원비율이 큼

3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80 3 2
전국적 사무이고 국고지원비율이 

높음

4 종자산업기반구축 50 3 2
전국적 사무이고 특수성 높지 

않음

5 첨단온실 신축사업 100 3 2
전국적 사무이고 전액 

국고지원사업

6
농삼물우수관리
(GAP) 제도 운영 

80
-100

3 1
전국적 사무이고 국고지원비율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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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80

-100
3 2

전국적 사무이고 국고지원비율 
높음 

9 임산물 수출사업
50

-100
3 2

전국적 사무이고 국고지원비율 
높음 

10 조림･숲가꾸기 50-70 3 2
전국적 사무이고 국고지원비율 

높음 

11 토양개량원 70 3 1
전국적 사무이고 국고지원비율 

높음 

1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3 1 전국적 사무임

13 신기술보급사업 50 3 1 전국적 사무임

14 후계농업경영인육성 20 3 1 전국적 사무임

15 귀농귀촌활성화지원 50 3 1 전국적 사무임

16 농어업경영컨설팅 30-50 3 1 전국적 사무임

17 쌀소득보전직불제 100 3 1
전국적 사무이고 전액 

국고지원사업임

18 친환경농업직불지불 100 3 1
전국적 사무이고 전액 

국고지원사업임

19 경관보전농업직접지불 100 3 1
전국적 사무이고 전액 

국고지원사업임

20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100 3 1

전국적 사무이고 전액 
국고지원사업임

21 농어촌망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100 3 1
전국적 사무이고 전액 

국고지원사업임

22 농어촌다원적자원 활용 70 3 1
전국적 사무이고 국고지원비율 

높음 

23
조사료생산성향상

지원사업
70 3 1

전국적 사무이고 국고지원비율 
높음 

24 사료자원종합지원사업 70 3 1
전국적 사무이고 국고지원비율 

높음 

25
축산물수급관리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00 3 1
전국적 사무이고 전액 

국고지원사업임

26
가축및계란수송특장

차량지원
100 3 1

전국적 사무이고 전액 
국고지원사업임

27 축사시설현대화 50-80 3 1
전국적 사무이고 국고지원비율 

높음 

28 가축계열화 50-50 3 1 전국적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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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효율 인 농정 추진을 한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 개선 방안 

농정 추진체계와 사무배분 등을 기 로 분석한 우리나라 농정에 있어서 앙과 지방 간의 

계는 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농정사업을 기획하고, 선정된 사업을 역자치단체의 

농정국과 기 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로 순차 으로 임하여 시행하고, 그 시행과정을 통제하

는 리인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농정담당기 들은 앙정부

의 사업을 유치하기 한 단기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에 자

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장기 인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이다. 농정에 있어

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모형은 지방정부를 앙정부의 하부기구로 보는 리인모형에서 벗

어나서 상호 호혜  계를 강조하는 상호의존모형이나 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

로 보고 상호 동등한 계 하에서 력 계를 강조하는 동반자모형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계는 

곧 상호의존성, 자원의 공동 활용, 자율성, 트 십을 강조하는 정부간 계와 거버 스로의 

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정이 짧은 시간 내에 동반자 계로 환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며, 각 수 별 정부 간의 상호 력 인 의존 계로의 환과 이를 한 토 를 강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서 앙과 지방간의 역할에 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앙정부는 국가 체차원의 기획능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독자 인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를 한 구체  방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정사업추진체계  로세스 개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당수 앙정부의 농림축산사업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임되

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분담하고 자체의 인력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

한 체계 하에서 앙정부는 사업의 입안단계와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지 합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추진(집행)단계와 리 단계(평가  환류단계)에서 사업 상, 사업내용, 지원방식 등 세부

사항까지 규정된 지침을 지방정부에 시달하고, 집행과정의 감독과 함께 집행결과의 평가에 이르

기까지 범 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앙정부가 정책의  과정을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일부를 분담하여 자체의 인력으로 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농정을 집행하는 체제 하에서 

재정상황까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앙정부사업의 시행에 치 하고 지방의 특수성이 반 된 

효율 인 자체농정을 한 노력들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체계에 한 개선책의 하

나로 일본의 지방농정국과 같은 지방농정 담 기구(가칭 지방농정청)를 설치･운 하여 앙정

부 농정사업을 담하여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에 지방농정

국을 국 7개 권역별로 설치하여 장 의 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농정국이 설치되지 

않은 국 39개 에는 지방 사무소를 설치･운 하고 있다.2) 

2) 지방농정국은 기획조정실, 총무부, 소비･안 부, 식량부, 생산경 유통부, 농 계획부, 정비부, 통계부로 구성

되며, 그 외에 지방농정사무소, 통계･정보센터, 사무소  사업소등을 두고 있음. 주요 업무는 표시･일본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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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행정기 의 폐지 움직임 등에 비추어 지방농정청(가칭)을 

바로 설치하는 것은 실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 을 통합하는 방

안이 실 인 안될 수 있다. 지방농정청이 설치되어 앙사무  성격이 강하나 지방자치단체

가 주 하고 있는 임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 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

과 노력을 자체사업을 기획･시행하는데 쏟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지방농정의 효율성을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농정청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실 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

정책국과 농업정책국의 기능 에서 지방농정 기능을 통폐합하여 지방농정국의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행 농림축산사업은 크게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뉘며, 그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농

정 련 정책자 이 다양한 방법과 차로 투입되기 때문에 모 악이 어렵고 체계  리가 

어려워 동일한 사업자에게 복지원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  리를 통한 시

지 효과의 극 화  자원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해서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연계시킬 필

요가 있으며, 이를 해서 보조사업의 주 기 과 융자사업의 주 기 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유사사업의 경우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농정의 자율성 확보를 

해 지방에서 시행하는 것이 나은 사업은 계획과 집행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하며, 

재 세부지침까지 앙정부에서 만들어 통제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을 제도 으로 보장해야 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인 농정추진체계 구축

지방정부가 앙정부와 상호 동등한 계 하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장단기 인 농정사업을 

자체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실질 인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총  조직을 육성할 필

요가 있으며, 이는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 모두에 요구된다. 역자치단체의 농업정책과

에서는 농림산업 산  국비 업무, 농림투자사업 련 사무, 농어 진흥기  운 ･ 리, 농정

심의회 운 , 농어 진흥기  운 , 교육 등의 복합 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장기 

발 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1-2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3) 기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보

다 더 열악하며 농정인력의 부분이 세부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종합기획이나 계획수립, 

평가사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4)

(JAS)･이력추  등 식품의 안 안심업무, 장 검사업무, 생산조정을 포함한  수 계획 작성, 농산물검사 확

인,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토지개량사업 실시, 통계 련 업무 등임. 지방농정국은 정원이 13,210명(2010년 4

월 재)으로 약 4천명에 이르는 농림수산성 정원의 4배 이상이며, 지방사무소 39개소, 지역과 132개소, 통계

정보센터 176개소 등 347개소에 이르는 지역 거 을 두고 있는 조직임.
3) 경상남도의 경우, 농정국 산하에 4개 과(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가 있으며 농업정책 

업무를 총 하는 농업정책담당에는 7명의 공무원이 있음. 이 에 농정시책개발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담당

하는 주무 은 1명이며, 과의 인사  복무, 정부  도 합동평가 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

임. 라남도의 경우, 농림식품국 산하에 5개 과(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산림산업

과)가 있으며 농업정책 업무를 총 하는 농업정책과 에는 8명의 공무원이 있음. 이  농업정책개발 담당 주무

은 1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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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합기획능력을 제고하기 해서는 농업정책과의 산총 업무외에 인사 등 

다른 서무업무와 농정기획과 계없는 업무를 타부서로 이 시키고, 기획  조정 업무에 념

하도록 해야 한다. 한 농정기획능력 향상을 한 담당자들의 교육과 훈련이 지속 으로 추진

되어야 하고 이에 한 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앙과 지방간의 인  교류, 시･군의 

계획수립과정에 도와 앙의 문가가 참여하는 방안과 앙과 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정기

획 문가 풀을 형성하여 이들과의 정책네트워크를 만들어 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 자치단

체의 농정기획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농정에 있어서의 기획능력과 문성 제고를 해서 문가 집단의 지속 인 

조언･자문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일회성의 자문･교육에 그치고 마는 문가가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주민들과의 긴 한 계를 맺고 기획에서부터 실행과 평가에까지 조언과 자문을 지속

으로 행할 수 있는 문가 체계의 수립과 함께 문가 집단, 농정 담당 공무원, 농민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해 지역특성에 맞는 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컨  라북도 완주군의 경우, 행정과 지역주민을 잇는 부문별 간지원조직

으로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행정 그리고 문가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장 착형 행정지원과 문가 력시스템, 주민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의 농정 문가 양성을 해 지역 학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지역개발지원  총 계획가, 실무 

기획가, 장활동가를 양성하는 로그램을 설치 운 할 필요가 있다.

3. 포 보조 제의 확  개선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 

지방농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자율성 강회를 해서는 포 보조제를 확 하고 

그 운 을 개선할 필요 있다. 포 보조사업제는 앙정부가 총액과 활동범 만을 정하고 재정지

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사업운 에 재량권을 가지면서 포 인 역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재

원배분방식이며, 경비의 세목, 목표량, 단가, 상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사업운선순 의 선정 

등에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주어진다. 포 보조 제하에서는 사업의 기획  집

행이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사업추진에 한 자율성이 크게 확 되고, 부처간 칸막이

식, 복  사업지원이 지양되며, 지자체의 자율  재정운 과 책임성을 유도할 수 있고, 지방자

치단체는 주어진 재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순 가 높은 사업에 해 사업들에 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부터 농어 지역개발사업에 포 보조 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

으며, 2013년 재 국 117개 시･군이 일반농산어 지역으로 지정되어 생활기반확충 련 사업 

등에 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자율성 강화를 통한 자체농정의 

4)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농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직원 수는 차량 리 직원 1

명을 포함한 총 9명이며, 이들이 농림사업의 계획수립 외에 산, 인사, 농지 리업무, FTA총 , 지역축제, 자

산  물품 리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발  장기 계획수립시는  외부 문가에게 의존하는 

편이라고 함. 남해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차량 리 직원 1명을 포함하 여 총 5명의 직원이 서무, 회계, 재

산 리, 기  조성 리, 신활력사업 등 25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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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를 해서는 포 보조제를 확 하고 그 운 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재 특회계로 추

진되는 지역개발 련 사업 이외에도 농림축산 분야사업들 에서 지자체에 연계 추진하는 데 

합한 사업들을 포 보조 화 하여 지원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며, 융자

사업을 제외하고 지자체 주도 으로 계획하여 추진 가능한 농업생산 련 사업  일부가 포

보조제로 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포 보조  규모 확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역발

계정 사업  지역개발계정 이 이 합한 상사업을 지속 으로 발굴해야 한다. 지방의 필

요에 따라 내역 사업 간의 산의 융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경직 으로 운용되고 있는 을 개

선하기 하여 재의 내역사업 이외에 ‘특정사업’ 내지는 ‘기타 사업’을 설정하여 지방의 창의

성과 자율성이 실질 으로 구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의 필요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산 한도의 일정 정도의 범  내에서 내역사업 간에 상호 융통이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박경, 2007:23-24; 이주용･김선주, 2011: 28).

4. 상향식 사무 재배분의 지속  추진 

2013년 재 앙정부에서 시행 인 농림축산사업 97개를 분석한 결과, 앙사무 인 성격

이 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 하고 있는 사업의 수는 28개로, 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배분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앙사무의 집행에 많은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여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정추진체계의 개편과 함께, 합리 인 사무배분을 통해 

앙사무 인 성격을 띠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산하기 을 통해 직  시행하거나, 그것이 

실 으로 어려울 경우, 앙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앙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들이 자체농정을 실 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  견지에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  사업은 앙정부가 기획하고 

사업을 선정해서 종 처럼 특별지방행정기 이나 정부기 , 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

여야 한다. 단 집행을 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임할 경우에는 “경비의 완  보상의 원칙”

에 의거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행에 필요한 행정비용까지 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

다. 지방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거나, 지방에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에 해서는 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즉, 사업량, 사업기간이나 시행

방식의 결정과 같은 기획기능과 함께 사업자의 선정, 보조   융자 의 지원 조건, 감독  평

가 등 사업의 집행기능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앙정부는 사업의 기본방

향 제시나 기술개발지원 업무 등을 으로 담당해야 한다.

농정사무의 배분이나 재배분 시에는 종래의 앙정부– 역자치단체-기 자치단체 순서로 하

향 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 진

등에 한법률 제4조 제1항,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에 한특별법 제9조에 명시한 로 기 자

치단체 우선주의(보충성의 원칙)를 용하여 기 자치단체- 역자치단체- 앙정부 순서로 상향

 배분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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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 이 처한 문제를 타 하기 해서는 농정체계의 개편이 필

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간 계의 에서 농정과 련한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계를 살

펴보았다. 농정사업추진체계  농정사무배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정분야에서의 정부간 계

는 지방정부를 앙정부의 리인으로 보고, 앙정부가 농정의 기획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 등에서 지방정부를 강력히 통제하는 리인모형에 머물고 있음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 

앙정부가 정책의 거의 과정을 주도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약되는 이러한 농정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농정의 험성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친 국내 곡물가  소와 돼지 

등 축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농 의 균형 인 발 과 지역실정

에 맞는 농업의 실 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해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 력  농정체제의 구축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첫째, 농정사업추진체계와 로세스를 개선이 요구되는 바, 단기 으로는 정책

의 입안  계획단계에서의 지방정부의 참여 기회를 확 하고 집행  리단계에서의 앙정부

의 통제를 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 해 나가야 한다. 장기 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

하기 을 통합하여 지방농정청(가칭)을 설치하여 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로 하여

 자체 농정을 기획･시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체 농

정 역량 제고를 해 실질 인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창설하거나 업무의 재설계를 통

해 기획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하며, 이를 해 훈련과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

고함과 아울러 지역에서 지속 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농정 문가 집단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 보조 제를 확 하여 농정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 하고 

제정운 에 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정사무를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

로 배분하여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사무를 재정, 인력  권한과 함께 기

자치단체- 역자치단체 순으로 우선 배분하고, 앙정부는 국  견지에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만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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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Agricultural Administration

Moon, Yuseok

Recognizing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AAS) as a way to address 

problems of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agricultural administration with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IGR) perspective. Analyzing the AAS and the distribution of affair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e agent model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exercises a strong control over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s well as policy formation. Stressing 

that this type of relationship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the partnership model or the inter-dependence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 for the short term, more opportunities for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e agricultural 

policy formation and planning process need to be allowed while increasing their autonomy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long term, an establishment of an agency dealing with nationwide 

agricultural affairs is required to let local governments deal with their own affairs, which eventually 

will improv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planning function of agricultural policy by rearranging their agricultural 

organizational structures. Training and education to the personne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planning 

and continuous experts’ advice are also needed to increase the planning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ird, to increase local autonomy and to secure financial responsibility, more blanket subsidies needs 

to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Fourth and finally,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ffairs needs 

to be decided by using the bottom-up approach whereby the right of selection is given in order 

of primary local government-regional government-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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